
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[별표 12의3] <개정 2025. 10. 1.>

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(제52조의4제2항 관련)

1.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(원) = [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

미달성 실적(점) -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초과분의 이월ㆍ거래 실적(점) - 저공

해자동차보급목표 미달성분의 상환실적(점)] × 미달성 연도별 단위금액(원)

2.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미달성 실적은

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미달성 실적(점) = 저공해자동차

보급목표(점) - 실제 보급실적(점)

비고: 위 계산식에서 "실제 보급실적"이란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자동차판매자가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말한다.

3. 제1호의 계산식에서 "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초과분의 이월ㆍ거래 실적"이란 저공해

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

간 동안 해당 연도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

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인

정된 이월ㆍ거래 실적을 말한다.

4. 제1호의 계산식에서 "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미달성분의 상환실적"이란 저공해자동

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 동

안 그 미달성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한 실

적을 말한다.

5. 제1호의 계산식에서 미달성 연도별 단위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.

미달성 연도 단위금액

가.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00,000원

나.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,500,000원

다. 2028년 이후 3,000,000원


